
전기통신기본법 의견서 관련 Q & A

문)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심지어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위원회의 의견서에서 다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본 

규정)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질

문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명

예훼손죄나 모욕죄 규정과 같은 규정으로 현재 처벌되고 있습니다. 위

원회는 본 규정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있지도 않은 경우에 공익을 해

한다고 하는 막연한 이유로 허위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면 법집행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문) 작년에 촛불집회가 한참 진행될 때 전경이 여대생을 강간했다고 

허위내용을 날조하여 인터넷에 올려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질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허위내용이 가해자와 가해내용을 상

당부분 특정하여 유포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도 없을 정

도로 가해자와 가해내용이 특정이 되지 않은 막연한 내용을 유포하였

다면 정부에서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문) 의견서에서는 자유민주국가에는 본 규정과 같은 규정이 거의 없고 

있었던 나라도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답) 의견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유엔은 본 규정과 같이 막연하게 공

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허위표현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법집행자



(정부)의 자의에 의해 처벌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어떠한 표현

행위가 처벌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캐나다 대법원은 1992

년 본규정과 유사한 캐나다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어떠

한 자유민주국가도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문) 인터넷은 그 전파속도가 신속하고 침투력이 강력하여 허위표현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인터넷을 통한 표현행위가 신속하게 전파되고 강력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성은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등)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규정은 인터넷상 표현행위

의 위험성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아닙니다. 

문) 위원회가 법원의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이번 의견서 제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해서 

행하는 위원회가 해야 하는 인권보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법원

이나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당사자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다

양한 의견과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판사나 재판관이 보다 풍부한 근거

를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